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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시간, 69시간, 64시간, 60시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안이 공개되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인가를 두고 셈법이 난무한다. 공

통점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국제노

동기구(ILO)가 ‘장시간노동’ 기준으로 보는 주 48시간보다도 턱없이 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했다는데, 정작 우

리 사회는 ‘주 69시간’, ‘주 80.5’시간으로 들끓고 있다. 이유가 뭘까.

연장근로 한도 없애는 ‘총량관리제’

고용노동부가 3월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1주 최대 12시

간까지 정해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없애고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간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연장근로시간을 당

겨 사용할 수 있도록 ‘주 12시간’이라는 한도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한도’ 없는 장시간 노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

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분기 이상)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 감축하는 방

안을 함께 제시했다. 단위별 연장근로 총량은 90%(분기), 80%(반기), 70% 

(1년)로 관리단위로 비례 감축해 ▲1개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을 쓸 수 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과 법정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고

려하면 하루 24시간 중 11.5시간 일할 수 있는데 주휴일 1일을 제외한 1주 

(6일) 동안 ‘69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29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유급인 주휴일에도 수당만 주면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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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11.5시간×7일=80.5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일방통행, 결국 역주행으로 이어져

부정 여론 확산, 대통령 지지율 ‘추락’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제주

도 ‘한 달 살기’나 안식월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아

니 들끓었다. “지금 있는 연차휴가도 못 쓰는데 한 달 제주 살기가 가능하

겠냐”는 냉소부터 “죽도록 일하다가, 휴가 전에 결국 죽는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았다. 

결국 입법예고 8일 뒤인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

다”고 전했다. 여당 대표도 “고용노동부가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매끄럽

지 못했다”며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

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사실 이런 혼선은 정부가 자초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지난해 전문가 12명으

로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당시에

도 이해당사자인 노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노사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시

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공들여 논의했기에 현실 가능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논의 과정을 생략한 것이 ‘주 69시간제 혼선’의 가장 큰 이유다. 

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한도를 없애고 ‘총량관리’로 개편하려면 먼저 

해결할 과제가 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과로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짜야근’을 어떻게 차단하고 제대로 보상할 것인가란 질문에 먼저 제대

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유일한 건강권 보호조치는 ‘근로일간 11시

간 연속휴식 의무화’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현장(기업)에서 11시간 연

속휴식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만들었

다. 대신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라는 캡(상한)을 씌웠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니 아마도 또 

하나의 ‘캡’을 씌운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올 것이다. 정작 이를 만드는 고

용노동부조차 왜 ‘60시간’이 기준인지는 모를 것 같다. 다만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대

통령이 이제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인식을 했다는 사실만 알 뿐

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이 가진 무게는 이토록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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